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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토론회

 일 시 : 2017. 11. 23(목), 18:30 ~ 20:30

 장 소 :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4층

환경생태과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과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숍

 목적

❍ 서산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여

❍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중 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과 관련, 

서산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및 갈등해소 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공공갈등 현안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내용

❍ 공공갈등 전문가 주제발표

❍ 토론을 통한 제도마련 방안 논의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행사개요

❍ 일      시 : 2017. 11. 23.(목), 18:30 ~ 20:30

❍ 장      소 :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 참석  대상 : 약 100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주최·주관 :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연구원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8:30~18: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8:35~19:05 30′
∘ 주제발표
  - 서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정 종 관
(충남연구원)

19:05~20:05 60′

∘ 지정토론
  - 좌장 : 신기원(신성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박강우(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김태연((주)웨스트 대표이사)
    임정래(서사신 지곡면)
    이한태(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위원)
    김기필(서산시 자원시설팀장)

20:05~20:30 30′
∘ 자율토론
  - 발제 및 토론 내용 질의응답

20:30 ∘ 폐 회





  

        목   차        

Ⅰ. 서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7

충남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

Ⅱ.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향후 대응 ·········· 21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

Ⅲ. 바이오 드라잉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활용방안 ··········· 28

㈜웨스트 김태연 대표이사

Ⅳ. 폐기물은 사업이 아니다 ··················································· 34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임정래

Ⅴ. 서산시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문제점 · · ·· · ·· 46

서산시 최호웅

Ⅵ. 법령에 규정된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7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한태 전문위원

Ⅶ.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방안 ································· 82

서산시자원순환과 김기필 자원시설팀장





서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충남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위원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서산지역 생활폐기물의 

현황 및 향후 대응
-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





- 23 -

서산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 박상우 소장

Ⅰ.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내 대응

1.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디커플링)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디커

플링(Decoupling)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 

<그림 1> 경제성장(GDP)으로부터 자원 사용과 환경의 디커플링(Decoupling) 관계

앞으로 자원효율적 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은 절대적 디커플링(사회 번영과 

자원소비 절대량 감축을 동시에 달성), 개발도상국은 상대적 디커플링(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까지의 자원소비 증가는 허용하면서도 

자원효율 향상)을 진행하여야 함.

2. UN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2015년 9월에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

다(SDGs)는 자원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와 자원 소비·환경

영향의 디커플링은 경제, 인프라, 산업화, 지속가능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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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산, 도시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17개 목표와 169개 

타깃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원효율 또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9개 목표와 17개 타깃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2030년을 위해 자원효율적 경제(Goal 8.4), 

자원효율적 인프라(Goal 9.4)의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Goal 12.2 등)을 비롯한 자원효율 

관련 목표가 합의되어 자원효율은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개도국도 포함한 글로벌 목표가 되고 있음.

<그림 2>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이행



- 22 -

3. 국내 대응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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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충남지역 중심으로

<그림 3>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 2014년 기준 발생량(kg/인당) : 한국 346.8, 충남 431.7, 서산 382.5

<그림 4>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률(%)

○ 2014년 기준 재활용률(%) : 한국 59.0, 충남 57.0, 서산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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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률(%)

○ 2014년 기준 소각률(%) : 한국 25.3, 충남 29.7, 서산 5.5

<그림 6> 충남지역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률(%)

○ 2014년 기준 매립률(%) : 한국 15.7, 충남 13.4, 서산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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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ECD국가별 매립률 변화 추이

Ⅲ.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015년 기준)

1. 매립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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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의 매립시설은 16개소이고, 이 가운데 서산지역은 2개소이나 2015년 기준 

1개소는 매립종료(매립용량에 포화), 1개소 역시 매립가능한 용량이 제한적임

 2. 소각시설 현황

※ 충남지역의 소각시설은 11개소임. 반면 서산지역은 소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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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한국 충남 서산 비고

발생 발생량(kg/인) 346.8 431.7 382.5

처리

재활용률(%) 59.0 57.0 54.7

소각률(%) 25.3 29.7 5.5 소각시설 (×)

매립률(%) 15.7 13.4 39.9
매립시설 

(한계)

Ⅳ. 정리 및 제언

※ 2014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제언 : 서산지역 중심

▷ 폐기물 발생을 보다 더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책이 요구됨

▷ 그럼에도 발생되는 폐기물은 경제적·기술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사용 그리고 

   재생이용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요구됨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 광역시도의 자원순환목표 관리)

▷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을 최소화

   하여야 함

· 現 서산지역은 발생량 및 재활용률은 국가나 충남 대비 일정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매립에 의한 비율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국가 폐기물통계 기반의 결과와 국내외 폐기물정책 동향을 고려하면 서산지역의 

  폐기물 매립률을 낮출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바이오 드라잉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활용방안
- ㈜웨스트 김태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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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사업이 아니다
-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임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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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대동 소각장 폐기물매매와 소각이 과연 적정한 사업일까?

폐기물은 필요악으로서 발생량의 제로화와 백프로 재활용이 최종적 목표입니다.

현재 양대동 소각장은 이러한 면에서 적정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오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대로 지역간 사업의 대상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폐기물이 지역간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발생량 제로화의 백프로 재활용의 목표

는 경제적 이득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도 폐기물제로화의 노력을 기하지 않을 것 이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도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며 소각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폐기물은 제로화가 목표이고 그 방법중의 하나는 재활용입니다.

이미 서산시는 과거 RDF(REFUSE DERIVED FUEL)를 추진하엿으나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나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여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각대상 페기물의 양은 과거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매립 또는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은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 종이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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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폐기물은 

주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가공하여 RDF로 만들면 보관과 운

반이 용이하고 사용시 제어가 쉽습니다. 서산인근에는 많은 대형 석탄화력 발전

소가 있습니다. 석탄을 주원료로 하고 RDF를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8 -

이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제지공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이미 RDF시설추진시 연료로서 계약이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갈탄의 CO2 배출량은 0.15kg/MJ 이며 RDF는 

0.08kg/MJ 정도로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습니다.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하였을 때 한 일이나 이에 필요한 에너지

현재 석탄가격은 중국의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하락추세를 이어오다 다시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발달은 지속적으로 석탄가격상승을 유인할 것이며 발전단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RDF는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20년전부터 RDF를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Mechanical Treatment 방식에서 Biological Treatment 를 혼합한

MBT(Mechanical Biologial Treatment)방식의 플랜트의 수출협약까지 한 상태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6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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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발표자료에서 2012년 본 협상결렬로 RDF시설을 취소한다고 설명하였습

니다.  그리고 같은 해 소각방식으로 바로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왜 취소되었는지 다른 협상자는 없었는지 시행전에 RDF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표에 보이는 대로 많은 시가 RDF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자 선정 후 3년이란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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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생활폐기물 RDF 제조시설 현황 

지역 사업기간
용량 

(톤/일)

연료

형태

사업비

(백만원)
시공사  사업추진 현황

수도권

매립지

07-10 200 펠렛 26,940 (주)태영건설 -가동 중

10-13 1,200 fluff 150,000 - -계획 중

경

기

부천 07-10 90 펠렛 16,500 대우건설 -가동 중

가평 09-12 80 펠렛 17,824 휴먼텍코리아 -가동 중

전

북

부안 07-11 25 펠렛 4,500 도건엔지니어링 -완공 단계

무주 09-13 80 펠렛 12,000
효성에바라 eng,

한라 OMS
-공사 중

강

원

원주

1차
08-12 80 펠렛 10,400

한화건설,

고려자동화
-가동 중

원주

2차
 80 펠렛  한화건설 -공사 중

전

남

나주 09-13 130 펠렛 22,500 한라산업개발 -실시설계 완료

순천 09-13 220 펠렛 15,000 대선건설 -공사 중

목포 09-12 230 펠렛 34,500 코오롱 건설 -완공 단계

부산 09-13 900 fluff 80,00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공사 중

경

북
포항 09-13 500 fluff 45,000 포스코건설 -공사 중

경

남

남해 07-10 25 펠렛 5,000 바이오컨 -가동 중

김해 11-14 200    -신규사업 확정

충

남

세종시 10-12 65 펠렛 22,000
태영건설,

한라산업개발
-시운전 중

서산 11-14 90    -신규사업 확정

광주 11-14 600    -기본설계 중

대구 11-14 760    -신규사업 확정

출처: 국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산업 현황 및 RDF제조 경제성 평가     최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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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산시는 환경적 문제를 오로지 경제적 요인으로만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RDF사업시 톤당 150,000이 소요되니 톤당 100,000이 소요되는 소각방식을 택하

여 한다는 논리입니다. 

주민의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과연 톤당 50,000에 거래가 가능한지 그것도 타 

시의 폐기물을 대행 소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기 자료에서 RDF의 원가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궁금증을 같습니다.

표에 의하면 원주시의 경우 운영비가 67,845원이며 인건비와 합산하면 139,316

이 소요되고 판매가격 톤당 25,000을 제외하면 순수한 비용은 128,640으로 파악

이 되었습니다.  반면 소각방식의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출처: 국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산업 현황 및 RDF제조 경제성 평가  최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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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원주시 RDF 플랜트의   에너지 비용 (2011) 

항 목 연간 총 비용
 ( 원/년)

톤당 비용
(원/톤-MSW)

기름 629,691,231 48,456
고전압 250,242,143  19,257 
저전압 1,728,800  133 

계 881,662,174  67,845

표 　　　　 폐열 미사용 소각로의 운영비 

소각로 용량
(톤/일)

건설비
(백만원)

운영비(원/톤) 비고2009 년 2010 년
과천 80 20,599 182,071 164,271

감가상각비
제외수지 70 22,931 137,810 142,532

산남 70 25,899 159,769 172,542

출처: 국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산업 현황 및 RDF제조 경제성 평가  최연석

RDF 협상결렬후 나온 2013 년 발행된 2012 년 2021 년 서산시 제 3차 폐기물기본

계획에 의하면 서산시의 인구증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 것을 

보았습니다

2017 년 서산시의 인구는 174,000 입니다 통계자료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인위적으로 2020 년 인구수를 293,000 명으로 하여폐기물발생량

을 예측한 것을 보았습니다

산업폐기물장도 실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강행을 하고 소각장도 

그와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출처:서산시 제 3 차 폐기물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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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산시 제 3 차 폐기물기본계획

서산은 지금 서천 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대산 화학단지, 당진발전소, 당

진제철단지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시민이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인근에 휘발성유기화합물가스가 발생 하는  전국단위 규모의 대규모 폐기

물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대산 공단 또한 자일렌(크실렌)설비 등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성만의 논리로 타시의 폐기물마저 매입을 하여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과연 시가 우리시민의 행복한 주거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매우 의심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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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장은 근본적으로 각 지역을 대변하고 각지역주민의 거주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 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우선되어

야 할 것은 주민의 건강과 거주권입니다.

그 무엇도 주민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은 필요악으로서 발생량의 제로화와 재활용이 최종적 목표입니다 

폐기물발생지역의 폐기물을 타도시로 이관하고 폐기물을 매매하는 행위는 근본

적으로 발생량 감소가 목표가 아니라 감량보다는 그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목표는 시 폐기물발생량 제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고발열량 폐기물의 매립을 금하고 MBT시설을 운영하여 물질순환원

칙에 입각한 모범적인 폐기물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소각장 결정

이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래는 서산시 폐기물기본계획의 3대원칙입니다. 

                                

       출처:서산시 폐기물 기본 3차계획

-종합적인가요?. 

-일관성이 잇고 환경목표와 부합되는 것인가요? 

-각종예측자료가 명확 했는가요?





서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문제점
- 서산시 최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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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보고서 문제점

                        최 호 웅
* 2013년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⓵ 대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지역
  ⓶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최소화를 통한 경제적인 건설과 자원순환 에너지
    (스팀, 전기 등)를 생산 활용이 용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⓷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⓸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 2017년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및 방법
나. 입지배제 기준
  ⓵ 상수원보호구역
  ⓶ 생태계 보전지역
  ⓷ 공원지역
  ⓸ 문화재보호구역

* 2013년과 2017년의 차이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대동 813번지, 827번지, 828번지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이하공란] 

* 양대동을 선정하기위해 억지 꿰맞추기

▶▶2013년 4월29일 공군20전투비행단 답변
--가장 중요한 굴뚝 높이를 제한하며, 더하여 연막, 증기발생, 등불, 반사물체, 
   색채유리등이 있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회시했고, 건축 진행시 재협의 하라는 
   통보는 조건부 불허처분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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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투비행단 답변요지(서산시청질의)
--‘20전투비행단의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련법저촉여부 검토결과통보     
에 의하면 제한고도 2후보지813번지 57미터 3후보지828번지 87미터 제한높이로      
답변 하였으나 부관에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제한고도)이상인 건     
축물의 건축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해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     
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에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협의 요청시 굴뚝높이 연막 증기의      
발생량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음
▶군사보호법 제10조 제1항 5호  

* 지장물현황(p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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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보지: 가옥(2), 폐가(1), 폐축사(1), 창고(5), 묘지(8), 비닐하우수(2), 
           전신주(4), 통신주(12), 가로등(3), 콘크리트 농수로(1)
-2후보지: 저류지(1), 유입배수관(1), U형측구(1), 외곽휀스(1)
-3후보지: 수로(1), 오수맨홀(1),
         사업부지 827번지와 828번지 사이의 수로로 연결 필요성 있음
-4후보지: U형 측구(3), 외곽헨스(1)

* 문제점
지장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됨에도 반대로 점수를 
산정함.

p113 간섭도로와의 접근거리
p114 도로제원
p116 재해발생가능성 및 집수구역 면적 검토
p132 수계에 대한 영향
p138 부지조성(시공성 용이)
p139 진·출입도로개설
p141 전력선 이격거리
p143 토지보상비
p144 공사비 등 상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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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3 주변도로현황과 접근성
▶1후보지와 2후보지의 거리는 1000m이나 1후보지의 경우 폭3.2m로 도로를 확장하여
야함에도 1후보지와 2후보지를 동일한 2.0으로 배점한 것은 잘못됨
▶3후보지의 경우 기존 폐기물 매립장 이용도로를 이용함으로 별도 진출입도로 개설 불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후보지까지는 약 50m정도 신규개설을 해야되고, 5~6m의 수
로는 교량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p139 진출입도로가 약400m 확장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으나 p113에서는 800m로 표시되
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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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4 도로제원
▶2후보지의 경우 도로폭이 7m로 별도 진출입도로개설 불필요하고, 3후보지의 경우 도
로폭은 7m이나 약 50m의 교량박스개설이 필요함에도 2후보지와 3후보지를 동일한 2.6
점을 배점한 것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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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6 재해발생가능성 및 집수구역 면적 검토
▶3후보지의 경우 827번지와 828번지 사이에 약 5~6m의 수로가 있어 재해의 위험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높은 배점을 한 것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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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4 간접영향권 반경내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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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4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용이성
-- 최고농도 착지지점은 각 후보지로부터 1.2~1.5km이므로 간접영향권을 300m로 설정  
   하여 배점한 것은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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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5 민원발생 및 주민 호응성
▶1,2,3후보지는 29건 약236명으로 표기되었으나, 2016년 12월 8일 약11400명정도의 
서산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부실보고임



- 58 -

p128 주요문화재 소재여부
문화재는 0.7km~5.1km까지 적용하였으나 동식물은 1.5km로 적용함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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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9 법적 저촉여부 및 인허가
▶3후보지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은 제2후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이를 
3후보지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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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생태자연도 평가
2후보지와 3후보지는 멸종위기 2급 삵과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둔당천과 두당천을 
오가며 해미천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는 500m 이내이다 또한 천연기념물 199호
인 황새와 천연기념물 (205-2호) 70~100여개의 개체 천연기념물 (201-2호) 큰고니 
200~300 개체가 열동하는 지역이다 
2014년 4월 기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문화재
청 지정31종, 멸종위기 1급 환경부 지정10종, 멸종위기 2급 환경부 지정 40종이 양대동 
2후보지와 3후보지밑 천수만 일원에서 서식하는데 공업지역인 4후보지와 동일한 평가 및 
배점을 한 것은 부실 및 허위평가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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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2 수계에 대한 영향
제2후보지와 제3후보지는 평지로서 토사유출량이 전무함에도 토사유출량을 산정한 것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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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3 대기오염물질의 예측농도
후보지별 오염물질 낙착지점의 방향이 동일하여야 하나 후보지별로 낙착지점이 상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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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3은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제4후보지의 경우 약1km이며 3후보지는 약0.6km 2후보지
는 0.3km로로 대기환경 기준 (pm-10 100ug/ ㎡/24시간기준) 초과 가구수 평가하여 적
을수록 높은 배점을 적용하였으나 최고농도 착지 지점 거리의 세대수를 적용하여  세대
수가 많을수록 낮은 배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본보고서는 반대로 되어있어 순위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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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4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용이성
1후보지는 동100, 2후보지는 남서230, 3후보지는 남서250, 4후보지는 북동 80에 최고농
도 착지지점이 표시되어 있음
서산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를 적용하였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낙착물이 표시되어
야함에도 각 후보지별 최고농도 착지방향이 다른 것은 부실보고서임을 증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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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7 토양에 대한 영향
제4후보지의 경우 주변이 공단지역이고 수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오염농도가 
높게 검출 될수있음에도 토양오염도가 낮은 것은 모순으로 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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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3 토지보상비
제2후보지의 경우 2017년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면적의 경우 49,000㎡이고 2015년 서산
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고에는 50,268㎡이며,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에는 104,280㎡로 표기되어있음  이는 특정지역을 선정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면적
을 조정하였다고 의심됨
또한 제 2후보지 토지대장의 개별공시지가기준 2010년은 11,000원, 2012년은 6,930원, 
2015년은 8,580원, 2016년은 8,470원이며 제3후보지인 828번지는 2010년 10,500원, 
2012년은 11,000원, 2015년은 12,700원, 2016년은 12,414원으로 필요에 따라 개별공시
지가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였다고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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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배점                           4.1점

점수 2.9점 3.3점 4.1점 3.7점

조사내용
기 초 공 사 비 

:6.296백만원

기 초 공 사 비  

:4.240백만원

기 초 공 사 비  

:3.724백만원

기 초 공 사 비  

:4.051백만원

       공종명 규격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1.토목

  

공사비

1)토   공 178.0 1.031.0 509.0 813.0

2)진입도로 2.830.0 0 0 948.0

3)말뚝공사
 PHC 

400
180.0 460.0 487.0 217.0

4)우수관로 481.0 168.0 300.0 145.0

5)포장공사 747.0 1.340.0 700.0 752.0

6)교량박스 0 0 644.0 0

7)철거공사 61.0 0 0 0

8)재경비
직접비

(40%)
1.790.8 1.199.6 1.056.0 1.150.0

합  계 6.267.8 4.198.6 3.696.0 4.025.0

전력선

인입비

용

1)기본시설

  부담금
23.8 23.8 23.8 23.8

2)신설거리

  부담금
4.3 17.2 4.3 2.6

        총  계 6.295.9 4.239.6 3.724.1 4.051.4

구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제4후보지

배점                           4.1점

점수 2.9점 3.3점 4.1점 3.7점

조사내용
기초공사비 

:6.296백만원

기초공사비  

:4.240백만원

기초공사비  

:3.724백만원

기초공사비  

:4.051백만원

p144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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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명 규격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1.토목

공사비

1)토   공 178.0 1.031.0 509.0 813.0

4493원 21040원 12805원 27135원

2)진입도로 2.830.0 0 0 948.0

2,830,000 50m신설 2,830,000

3)말뚝공사  PHC 400 180.0 460.0 487.0 217.0

4)우수관로 481.0 168.0 300.0 145.0

12,141 3,428 7,547 4,839

5)포장공사 747.0 1.340.0 700.0 752.0

18,856 27,346 17,610 25,099

6)교량박스 0 0 644.0 0

7)철거공사 61.0 0 0 0

8)재경비
직접비

(40%)
1.790.8 1.199.6 1.056.0 1.150.0

합  계 6.267.8 4.198.6 3.696.0 4.025.0

전력선

인입비용

1)기본시설  

   부담금
23.8 23.8 23.8 23.8

2)신설거리  

  부담금
4.3 17.2 4.3 2.6

        총  계 6.295.9 4.239.6 3.724.1 4.051.4

       *면  적 39,616㎡ 49,000㎡ 39,748㎡ 2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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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산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 조사 보고서 문제점
○ 위법한 양대동 후보지를 최적후보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군사보호법 제10조 제1항 5호와 농지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저촉됨
    에도 최적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타당성 조사에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양대동 827, 828 번지는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지정31종 및 멸종위기종 1급, 환경부 지정 10종,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지정 40종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높은 
   지역임에도 공업단지와 동일한 배점을 하였다.

○ 특정 후보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민이 납득 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
   기술적 조건 경제적 조건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령에 규정된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한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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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령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일반폐기
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함으
로써 생활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한다.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이 여
기에 속한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소각·매립·해양투기 및 우주 공간에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
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하여 그 양
을 줄인후 재를 매립하는 방법이다. 생활폐기물의 특성상 소각장이나 매립지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 건설되므로 터 선정을 둘러싸고 님비증후군의 원인이 되어 공공갈등
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법령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조례인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
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
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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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
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
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
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
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
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
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
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
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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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
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
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
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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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
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
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
민편익시설, 녹지(綠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
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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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
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
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
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
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
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
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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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
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
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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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
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
전 및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서 결정된사업계획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
출하고, 시장은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
업계획에 대하여는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6. 마을단위 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
7.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방안
- 서산시 자원순환과 김기필 자원시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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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방안

I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단위:톤/일)

년도별 계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2015 169 72.5 9 43.5 44

2016 163 68 10 45 40

2017 165 70 10 45 40

Ⅱ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 처리방법

구 분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市자원화시설 위탁처리

처리방법
일반소각
(위탁처리)

퇴비화 퇴비화 또는 사료화
선별 후 
매각처리

 ❍ 처리량
(단위 : 톤/년)

년도별 계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계 市자원화시설 위탁처리

2015 56,683 42,800 12,728 5,323 7,405 1,155

2016 43,932 30,200 12,480 5,007 7,4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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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q 환경종합타운(지붕형 매립시설) 현황

  ❍ 준 공 일 : 2010. 05. 30.

  ❍ 사 업 비 : 5,500백만원

  ❍ 매립면적 : 17,600㎡(용량 124,800㎥)

  ❍ 사용개시 : 2012. 9. 1.

  ❍ 처리방법 : 가연성(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위탁소각(100톤/일)

  ❍ 위 탁 사 : ㈜동양환경 외 4개사(2017. 3. 7. ~ 2017. 12. 20.)

  ❍ 위 탁 비 : 3,769백만원(27,173톤/년)

<환경종합타운 전경> 

 q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현황

  ❍ 위    치 : 양대11로 55-2(양대동)

  ❍ 시설용량 : 20톤/일

  ❍ 설 치 비 : 1,100백만원(국 330, 도 165, 시 605)

  ❍ 처리방법 : 퇴비화(호기성)

  ❍ 최초운영 : 2001. 7. 1.

  ❍ 운영방식 : 민간위탁(㈜한솔이엠이, 2017. 3. 1. ~ 2019. 2. 28.)

  ❍ 위 탁 비 : 960백만원(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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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재활용선별시설 운영현황

  ❍ 준 공 일 : 2010. 05. 30.

  ❍ 사 업 비 : 5,128백만원

  ❍ 면적․용량 : 2,395㎡, 30톤/일

  ❍ 선별방식 : 수선별 + 철·금속, 플라스틱 자동선별

  ❍ 주요시설 : 투입·공급시설, 선별·압축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등

  ❍ 운영방식 : 민간위탁((주)유진유포리아, 2017. 5. 1. ~ 2019. 4. 30.)

  ❍ 위 탁 비 : 1,666백만원(2017~2019년도)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서산시 재활용선별시설

Ⅳ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q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사 업 명 :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외 1필지(39,748.3㎡)

  ❍ 내    용 :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 규    모 : 200톤/일 소각시설

  ❍ 기    간 : 2012년 ~ 2020년

  ❍ 사 업 비 : 약 700억원(국비+도비 55%, 민자 45%)

  ❍ 사업방식 :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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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 요 성 : 서산·당진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역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권역화, 

                대규모화를 통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효율성 기여.

  ❍ 향후계획

   - 2017.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 고시

   - 2017. 12. : 민간투자사업제안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2018년 이후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민간  

       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q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사 업 명 :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서산시 양대동 812번지 일원(환경종합타운 내)

  ❍ 총사업비 : 47,000백만원(국 70% 도 5% 시 25%)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업내용 : 바이오가스 9,100㎥/일 생산

  ❍ 시설용량 : 바이오가스화시설 320㎥/일, 슬러지자원화시설 40㎥/일

  ❍ 처리대상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통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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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시설 

    - 반입 및 전처리시설, 혐기소화설비, 바이오가스이용설비, 악취제거  

      설비, 폐수처리설비, 슬러지자원화시설 등

  ❍ 시설배치 계획 : 서산시 양대동 812번지 일원

  ❍ 향후계획

   - 2017. 11.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완료 

   - 2017. 12. : 우선시공분 착공

   - 2017. 12. : 실시설계 승인 완료(한국환경공단)

   - 2018.  1. : 본 공사 계약 및 공사추진(한국환경공단)

   - 2020.  7. :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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